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신설 2022. 7. 20.>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제16조의2 관련)

1.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는 용기에 넣지 않거나 포장을 하지 않은 비

료를 상하차할 때에는 강우(降雨)ㆍ바람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한 비

료의 비산(飛散) 또는 누출로 인근 토양, 지하수 또는 공공수역이 오염되지

않도록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는 비료를 운송할 때에는 그 비료가 강우ㆍ바

람 또는 직사광선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천막이나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하고,

액상 형태의 비료는 도로나 농지에 누출되지 않도록 밀봉해야 한다.

3.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는 비료를 보관할 때에는 농산물 및 농약 등

농자재와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강우ㆍ바람 또는 직사광선에 영향을

받지 않고 화재의 위험이 없는 시설 또는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4. 비료사용자는 비료를 사용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비료를 보관할 때에는 강우

ㆍ바람 등으로 인한 누출 방지와 악취저감을 위하여 지면에서 10센티미터 이

상 높이의 구조물 위에 천막ㆍ비닐 등으로 덮어서 보관해야 한다. 다만, 용기

에 넣지 않거나 포장을 하지 않은 비료의 경우에는 지면에 천막ㆍ비닐 등을

설치한 후 포장하여 보관할 수 있다.

5. 비료사용자는 비료를 작물의 재배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6. 비료사용자는 비료를 살포할 때 공정규격에 따른 비료의 살포기준이나 살포

시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농

지 등 살포 지역에 균일하게 살포해야 한다.


